
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17의2] <개정 2019. 4. 25.>

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(제57조의3제1항 관련)

구분 개설ㆍ운영 기준

교육과목 및

교육시간

교육과목(실습을 포함한다) 교육시간

기본 소양
1)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
2)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
3)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

20시간

전문 지식
4)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
5)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
6)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

40시간

현장 실무
7)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
8) 해설 현장 실습
9)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

40시간

 합 계 100시간

교육시설

 1) 강의실

 2) 강사대기실

 3) 회의실

 4)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

비고 

1)부터 9)까지의 모든 과목을 교육해야 하며, 이론교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

교육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
